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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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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 제2의 가 , 제3 에 하여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기 는 차량은 외 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351 결, 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결, 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결, 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결, 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결 등 참조), 

기에 한 시설 여계약 후 시설 여이용자가 시설 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

사에 지입하 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 여회사 사이에 시설 여계약상의 시설 여

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 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 여이용자의 계약상 지 를 인수하 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인 지입계

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외 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시설 여받은 이 사건 천공기에 하

여 피고들의 과세처분  압류처분 당시의 소유자가 지입회사인 C 주식회사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법원 결은 지입계약 없이 단순히 시설 여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사안에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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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이유 제2의 나 에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

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므

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C 주식회사에 해 이 사건 취득세가 부과될 당시의 구 지방세

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상을 

한정 으로 열거한 것으로 단하고, 나아가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 제110조 각호

의 규정은 단순한 시  규정임을 제로 하여 C 주식회사가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천공기에 한 소유권을 취득하 지만 이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 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있어 비과세 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여 법 의 의

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한다.

재 장      법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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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법       강신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법       고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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